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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92년 리우정상회의2) 이후 33년이 지났지만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신속한 대

규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Blanchard & Tirole, 

2021).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

중적·정치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으며,3) 기후변

화의 시계를 늦추기 위한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의 

1) 이 글은 여유진, 김기태, 조성은, 우선희. (2025). 메가트렌드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방향 연구: 인구, 기술, 기후 변화를 중심
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장을 발췌, 수정한 것이다.

2)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지칭하며,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 산림경영 원칙에 관한 선언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SD)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교토의정서, 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로 이어지는 최
초의 계기가 되었다(United Nations, n.d.).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은 사회, 경제, 일자리,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중·삼중 불의
(double·triple injustice)’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사회정책은 배출권거래
시스템, 탄소크레딧 등의 산업정책, 정의로운 전환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정책, 에너지빈곤정책, 기후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회복지정책, 탄소세, 플라스틱세 등의 조세·재정정책, 기본급여, 참여소득, 신재
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의 혁신적 생태사회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좀 더 확장적이고 체계적인 생태사회정책적 접근, 균형잡힌 거버넌스와 정책네트워크 구축,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 관련 연구 축적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대응 생태사회정책의 범주와 
대안1) 
Eco-Social Policy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ategories and 
Alternatives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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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

어 기존의 기후변화 전략 거버넌스인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로 변경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능과 산업자원부의 녹색전환 추진 기능을 

일부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함으

로써 기후대응 및 녹색전환 정책을 더욱 효율적이

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기후대응과 녹색전환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이중·삼중의 불의(double·triple injusitce)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생태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

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며 어떠한 대안이 존

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것도 사실이

다. 또한,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각각은 정치적 의제

에서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

부분 완전히 별개의 주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Khan et al., 2020). 특히 생태사회정책 의제는 

여전히 주변화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주로 임시방

편이나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오늘·내일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사회 전 영역, 즉 산업, 일

자리, 소비와 일상생활, 문화, 가치관에 걸친 ‘거대

한 전환’과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전환과 변화

가 요구되는 영역에는 기존 복지국가와 사회정책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사회정책의 

범위는 단순히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잔여적이

고 사후적인 대응에 국한되지 않으며, 좀 더 확장된 

시각으로 대안과 전략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이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현재적인 사회적 위험의 범위와 영역

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태사회정책의 범주와 대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아직은 생경하고 확정되지 않은 ‘생

태사회정책’의 가능성 영역에 대한 범주화·유형화

를 시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지향

할 수 있는 대안 범위를 확장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후변화가 촉발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은 사회, 경제, 일자리, 삶

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변화가 촉발하는 혹은 잠재적으로 촉발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차원은 크게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

향과 녹색전환의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4) 

먼저,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해 기존 사

회적 위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야

3)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요 위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2%가 기후변화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포르투갈, 멕시코, 칠레,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려스럽다고 응답하여 우
려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OECD, 2024, pp. 67-68). 

4)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양상에 대해서는 김기태 외(2024)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서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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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다. 특히, 기후변화는 개인과 가구에 이질적이

고 비비례적(non-proportional)으로 영향을 미치

며 더 취약하고 대응력과 회복력이 낮은 집단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중 불의

(double injudstice)’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즉, 

과도한 탄소 배출과 오염의 책임이 있는 부유계층

보다는 오히려 저소득·빈곤계층이 그 피해에 더 많

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5) 이와 같이 기

후변화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 재

산, 건강 등 전반적인 복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침으

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IPCC, 2014; Johansson et al.,  

2016; European Commission, 2023; OECD, 

2024).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의도

하지 않은 결과와 간접적인 부작용을 야기하며, 불

평등 구조를 강화하고 사회적 위험을 생성할 수 있

다(Johansson et al., 2016, p. 103). 이는 ‘삼중 

불의(triple injustice)’ 논의와 연결된다. 삼중 불

의는 이중 불의에 더하여 세 번째 부정의, 즉 녹색

전환과 관련된 정책 조치가 종종 낮은 소득 계층에

게 비비례적으로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위험이 있다

는 것이다. 성공적인 녹색전환에는 상당한 전환 비

용이 수반된다. 일자리의 파괴와 생성, 상대 가격의 

변화를 포함하여 산업 부문과 생산 공정 전반에 걸

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는 다중

적인 경제·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여 필수 재화와 서

비스(식량, 에너지, 이동성, 생활 방식)의 가격과 가

용성, 소득 기회(고용, 임금, 생계),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녹색전환에 소요

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나 부과금은 소

비에 부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

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줌으로써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Johansson et al., 2016; European 

Commission, 2023; OECD, 2024).6)

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사회
정책의 범주와 대안들

생태사회정책(eco-social policy)은 “환경정책 

목표와 사회정책 목표를 명시적이고 통합적으로 추

구하는 공공정책”(Mandeli, 2022)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

험들에 대한 대응은 ‘기후취약성’에 대한 지원과 중

첩되는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생태사회

정책 영역을 창출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사회정책을 크게 산

업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 조세재정정

책, 그리고 생태사회국가 지향의 혁신적인 대안의 

5)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옥스팜에 의하면 세계 상위 1%의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하위 
50%의 배출량보다 많다(Oxfam, 2021).

6) 물론 관련 조세의 설계와 조세 지출의 방향에 따라 이러한 영향을 줄이거나 오히려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환경세나 
탄소세를 공공교통 등 기본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투자한다면 그 혜택은 저소득층에 더 크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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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7) 이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가. 산업정책

탈탄소 국가 전략에서 산업정책은 핵심적 영역

이지만 대체로 생태사회정책과는 간접적으로만 연

관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감

축하고 나아가 넷제로, 즉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 전략과 조치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 탄소배출 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재구조화하

는 등 산업별 적응 역량을 키우고, 화석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

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이 

그 예이다. 

산업 영역에서 환경정책과 사회정책이 교차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 정책 조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e system)

는 탈탄소화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등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함으로써 가격 신호를 

7) 물론 이는 다소 임의적인 것으로 다섯 개 정책 영역이 완전히 배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 부분 중첩되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군을 영역별로 분류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논의에 유리하다. 

[표 1]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사회정책의 범주와 대안들

구분
복지국가(녹색경제-성장의존) 생태사회국가

(탈성장지향)분배 재분배

광의의
생태사회

정책

Ⅰ. 산업정책
- 배출권 거래 시스템
- 탄소크레딧
-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보조금

(세금감면 등)
- 전환보조금 친환경농업보조금 등

Ⅲ. 사회복지정책
- 전환노동자 소득보장(실업보험, 훈련

수당, 임금보험 등)
- 에너지 빈곤 정책(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효율형 사회주택 신축 및 개조 등)
- 기후취약계층 건강지원 및 보호조치
- 취약계층 기후재난 지원

(농업보험, 주택보험, 기후보험, 식품
바우처 포함)

Ⅴ. 혁신적 생태사회정책(협의)
- 기본소득
- 기본서비스
- 기본바우처
- 참여소득
-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소비상한 기준, 유급노동감소, 
재택근무 등)

Ⅱ. 노동시장정책
- 녹색 일자리 창출
- 탄소배출산업 노동자 재훈련 및 

재배치
- 전환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보상

Ⅳ. 조세재정정책
- 탄소가격책정(탄소세, 환경세, (배출량 

거래 시스템))
- 친환경 기술혁신·제품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고탄소 사치품에 대한 세금 인상, 
플라스틱세

- 기후기금

주: 음영은 사회(복지)정책과의 유관성을 의미함(음영이 짙을수록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책(제도)임을 의미).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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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출권 거래제도는 2025년 기준 전세계 

80개국 이상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탄소세보다 

더 널리 활용되고 있다(박연서 외, 2025, p. 32). 조

세제도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추가적

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품 가격에 전

가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

거나 제거한 실적을 인증하거나 거래하는 일종의 

환경 화폐로서 탄소크레딧제도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 장

치로서 고효율 혁신 기술 개발 지원정책은 전기요

금,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 저소득층의 

주택과 냉난방 설비 개조 등에 적용됨으로써 빈곤 

예방과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적응과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에 대한 보상(유인) 

장치의 대표적인 제도로 전환보조금이 생태사회정

책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러한 기금은 결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에 

대한 전환보조금, 친환경 농어업보조금과 연결되어 

있다. 

나. 노동시장정책: ‘정의로운 전환’ 

분배 영역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생태사회정책

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은 노동시장정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그 자체로 

광의의 사회정책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노동

시장정책들은 모두 환경정책과 사회정책의 중첩 영

역으로써 생태사회정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인구변화, 기술변화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와 탈탄

소화 과정은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은 기후 행동과 안

정적인 노동시장 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

들과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

는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에 속한 정책이나 제도는 대체로 큰 틀에서

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책이라고 지

칭해도 큰 무리는 없다. 정의로운 전환은 1980년대 

세계 노동조합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오늘날 국제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접근 방식으

로 확고히 자리잡았다(McCauley & Heffron, 

2018; Laruffa, 2022).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 지속

가능성, 환경 정의 그리고 형평성 관련 논의를 하나

로 묶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Laruffa, 2022). 

딩과 히빌라미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접근을 세 가

지 상호 연관된 접근법, 즉 녹색 일자리 접근법, 녹

색 기술 접근법, 녹색 보상 접근법으로 구분하고 있

다(표 2). 이들은 각각 고용 기회, 숙련 재생산, 소

득 보장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보장에 강조점을 두

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노동시장정책의 세 기둥

을 형성한다(Ding & Hirvilammi, 2024).8) 

녹색 일자리 접근 방식은 청정 에너지, 청정 기

술,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노동 수요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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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궁극적으로 녹

색 일자리 창출을 탈탄소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간주한다. 국제노

동기구(ILO)는 2030년까지 6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녹색’의 정의로

운 전환을 통해 2,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

출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ILO,2018; Ding & 

Hirvilammi, 2024). 녹색 기술 접근 방식은 (탄소

배출산업의) 해고 노동자를 재배치하고 기존 노동

력을 녹색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역

할을 강조한다. 관련하여 일자리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권리 보장, 교육 프로그램 설

계와 관련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 친환경적 훈련 

및 교육 시스템 구축, 환경정책과 기술개발정책 간 

조정 역할 강화 등이 거론된다. 마지막으로 녹색 보상 

접근 방식은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부문, 지역, 근로자들에 대해 적절한 사회

적 보호, 즉 ‘전환 소득(transition income)’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Ding and Hirvilammi, 

2024). 

다.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보상 역할(compensating role of 

welfare state)’로 대변되는 기후변화와 녹색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광의의 생태사회정책

8) 이 중 세 번째 기둥, 즉 전환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사회복지정책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두 곳 모
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표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세 가지 노동시장정책 접근 방식

구분 녹색 일자리 접근 방식 녹색 기술 접근 방식 녹색 보상 접근 방식

주장의 흐름

- 성장하는 친환경 부문의 잠재적 노동 
수요를 고려할 때, 환경 규제는 일자
리 감소보다는 고용 증대로 이어진다.

- 기술혁신과 친환경 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노동 생
산성을 높일 수 있다.

- 녹색 일자리는 녹색 기술을 필요로 
한다. 

-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
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고
된 근로자와 일반 노동력에게 훈련
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정책이 집
중되어야 한다.

- 큰 타격을 입은 근로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금전
적 혜택이나 고용 서비스 형태
의 보상 조치가 필수적이다.

주요 관심사

• 녹색 일자리의 자격
• 일자리 질, 새로운 녹색 산업에서 노조

의 강도 약화
• 실직 근로자의 녹색 일자리 접근성

• 교육 수혜자의 자격
• 교육 자원의 오용 또는 낭비 • 복지급여 자격

반대 
주장

- 녹색 일자리 접근 방식의 기술 및 시장 주도 솔루션과 성장에 대한 의존성
- 녹색보상 접근방식의 근로복지 연계 및 구직기간 단축에 집중

출처: “Three pillars of just transition labour market policies”, Ding and Hirvilammi, 2024, p. 253의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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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핵심적 영역이지만 다소 방어적이고 덜 적극

적인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기후변화와 녹색전환 

관련 현실 사회복지제도는 주로 ‘(기후) 취약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역할이 보상적이고 주

변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통적

인 사회복지정책과 기후변화·녹색전환에 대응한 

사회복지정책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특징적

이다. 앞서 노동시장정책에 다루었던 전환소득, 저

소득층과 취약집단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주택 에

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 에너지 빈곤정책, 노인, 장

애인, 실외 작업 노동자 등 기후 취약계층 건강지원 

및 보호조치, 농어업보험·주택보험 지원과 식품바

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재난 지원 등이 여기

에 포함된다. 

전환소득은 탄소배출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실직하거나 전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실직(구

직) 기간, 직업훈련·교육 기간, 나아가 전환 일자리의 

저임금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

공되는 복지급여를 의미한다. 보장의 방식에는 기존 

실업수당, 훈련(교육)수당, 연금 급여 등을 활용할 수

도 있고, 임금보험제도, 직업 대체 급여 등 별도의 급

여를 신설할 수도 있다(Ding & Hirvilammi, 2024). 

이 중 임금보험(wage insurance) 프로그램은 이전

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전환할 경우 임금 손실

을 부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실직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기 위한 소득

보장 제도이다(OECD, 2024, p. 77).

에너지 빈곤 대응정책의 목표는 탈탄소화를 달성

하는 과정에서 서민의 에너지 부담 증가로 인한 고

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녹색전환이 더 적극

적으로 추진되어 온 유럽연합(European Union)

에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은 복

지국가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왔다.9) 에

너지 빈곤을 둘러싼 딜레마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

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면서, 동시

에 급격한 기후변화와 녹색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지출이 특히 저소득 가계 예산에 큰 부담을 안

겨준다는 점이다. 전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

으로의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한 반면, 후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 간에는 일정 정도의 상충

성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설계에 따라 에너

지 효율화·탈탄소화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간의 

이러한 상충성은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 에너

지 빈곤 대책의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 비용 지원제

도와 고효율·청정에너지 중심의 주택 설비(품질) 개

선 사업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전체로서 

사회정책-나아가 복지국가-과 환경정책의 상호작

용이 기후변화 대응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9)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은 복지국가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왔다. 유럽 국
가들이 한국보다 탈탄소화 속도가 더 빠르고 평균적인 에너지 가격이 더 높다는 점도 에너지 빈곤 문제가 이들 국가에서 부각되는 이
유 중 하나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에너지 빈곤 문제는 더욱 큰 이슈로 부상했다
(Eurosta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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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환경세 부과로 인한 소득 

역진성과 빈곤 증가 가능성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

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

증분석 결과에서도 복지국가의 기존 소득보장제도

가 역진적인 환경세로 인한 빈곤위험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et al., 2023). ‘전체로

서의 복지국가’가 환경정책과 상호작용한다는 점, 

따라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변화시키느냐

에 따라 두 정책 간의 상호작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라. 조세정책

에너지·환경 관련 조세, 탄소세, 조세 감면 및 지

원 제도 등은 시장 가격 변동을 유발함으로써 가계

와 기업의 탄소배출 소비 활동을 변화시키며, 아울

러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생

태사회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조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누진적 혹은 역진적으로 부과하느냐에 따라

서 탄소배출과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세 수입

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탈탄소화

와 불평등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와 녹색전환 관련 조세정책은 그 기능

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신호를 부여하여 교

정적 역할을 하는 정책과 친환경 활동에 대한 부담

을 완화하는 조세지원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환경세(주로 에너지 관련 소비세), 

탄소세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친환경 활동 

관련 세액공제와 감면제도 등이 포함된다(박연서 

외, 2025, p. 29). 

환경세와 탄소세는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

해 가격신호를 부여함으로써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이다. 유럽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정책에서 탄소가격 책정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이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도구로 여겨왔다(Nelson 

et al., 2023). 이 중 환경세가 탄소배출 재화-주로 

화석연료-의 소비량, 즉 단위 가격당 과세하는 전

통적인 종량제 성격의 소비세라면, 탄소세는 에너

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직접

적으로 과세하는 일종의 탄소가격 조세이다. 이러

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세금 모두 부정적 외부효

과에 대한 교정적(좀 더 나아가자면 징벌적) 성격의 

목적세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많은 나라

에서 환경세의 초기 취지와 초점은 탄소 배출 억제 

그 자체보다는 대중교통 등 환경 관련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재원 확보에 두어졌었다. 탄소 배출 억제를 

통한 넷제로 달성이라는 원래 취지에 좀 더 부합하

는 조세는 탄소세라 할 수 있다. 1990년 핀란드에

서 최초로 도입된 탄소세는 2025년 현재 32개 국

가에서 시행 중이며, 이 중 21개국에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탄소 배출 책임과 탈탄소 인식 공유 차원에서 소비

와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는 최대한 넓은 부담을 원칙

으로 하는 것이 권고된다(European Commission, 

2023, p. 83). 또한, 이러한 조세정책을 통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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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소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부

유층에게 부과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필수 기초재-예를 들면 에너지, 물-의 일정 소비 

단위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낮추고 추가적인 소비 

단위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블록 관세 도입, 고

탄소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 플라스틱세 도입 

등이 주장되기도 한다(Brandl & Zielinska, 2020).

마. 생태사회국가적 변혁 대안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구축과 확장을 

위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에 주로 의존해 왔으며 

이로써 유급노동,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간의 고착 

관계가 심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복지

국가의 성장 의존성으로 인해 환경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갈등과 상충성은 어느 정도까지 불가피한 것으

로 인식되어 왔다(Ottelin et al., 2018). 이러한 이

유로 기후변화에 대한 변혁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자

들은 인류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

을 확보하고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

회·경제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Gough, 2017; Laruffa, 2022; 

Mandelli, 2022; Hirvilammi et al., 2023; Ding 

& Hirvilammi, 2024). 변혁적 생태사회정책으로 

거론되는 대안적 제도들로 기본소득, 기본바우처, 

기본서비스 등 일련의 ‘보편적 기본보장’ 급여들, 참

여소득,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모델10), 소비패턴과 

생활양식의 근본적 재설계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카타리나 보넨베르거는 지속가능한 생태사회국

가의 대안으로 일련의 보편적 기본보장 급여를 제

시한다(Bohnenberger, 2020). 여기에는 보편적 

기본소득(무조건적 기본소득, 전환소득), 보편적 

기본바우처(준통화 바우처, 필요 바우처, 커먼스 혁

신 바우처), 보편적 기본서비스(국가 서비스, 무상 

소비재, 공공 인프라)가 포함된다. 하지만 기본소득

은 여러 측면에서 과도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오히

려 소비주의와 지속불가능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지역·인구 기반의 변형된 기본소득

과 그 재원으로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모델 간의 

결합 등이 시도되기 시작했다.11) 최근 생태사회정

책적 관점에서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여성주

의적 관점에서도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McGann & Murphy, 2023; Pérez-Muñoz, 

2018). 참여소득은 단기적으로 기본소득보다 정치

적으로 더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앳킨슨(Atkinson)

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Atkinson, 1996). 최근, 

피츠패트릭은 탈생산주의를 ‘탈노동 정치’라기보

다는 “공식적, 비공식적 가치 있는 활동의 다양한 형

10) 사실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PFD: Permanent Fund Dividend)도 알래스카의 천연자원(석
유)을 공동자산(common wealth)으로 간주하여 배당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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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확인되고 육성되는” 시간의 ‘탈고용’ 정치로 규

정한다. 즉, 참여소득은 ‘다중 활동(multi-active) 

사회’라는 개념, 가족 및 육아, 자원봉사, 정치 활동

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함

으로써 사회적 존중과 안정을 유급 고용에서 분리

하고자 하는 것이다(McGann & Murphy, 2023). 

이러한 활동의 예는 육아, 돌봄, 지역 청소, 환경 보

호, 문화 유산지 복원, 전통문화 진흥, 학교 환경의

식 제고, 기업 지속가능성 자문 제공, 산책로 조성, 

정당활동 등 무한히 확대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를 

참여소득의 범위로 설정할 것인가는 가장 큰 쟁점

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비 측면에서, 탈성장과 생태사회국가를 주장

하는 연구자들은 현재 북반구 선진국과 같은 소비

패턴과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더 나아가-중후진국

으로-확산되는 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고 본다. 복지국가에 제한해 보자면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소비패턴과 생활양식을 변화하기 위한 전제

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

요하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

다는 것이다(Mont & Koch, 2016, p. 207). 아직

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사회적 대안으로 소비패턴과 생활양식의 

재구조화는 최근 생태복지국가 논의에서 이머징 이

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안이다.

4  나가며

지금까지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

험의 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되거나 실행

되고 있는 생태사회정책 범주와 대안들을 일반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의 도전 과정에서 부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어떠한 수단으로 

응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 생태사회정책 추진의 기

조와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적이고 확장적인 생태사회정책 프레

임을 구축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

후변화와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삼중

의 불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생태사회정책

은 여전히 범위면에서 협소하고, 대상면에서 잔여

적이며, 내용면에서 구체성12)과 혁신성이 떨어지

며, 분절적이고 주변화되어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13) 최근까지도 생태사회정책으로 

인지되는 정책은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과 건강지원에 쏠려 있으며, 조금 더 확장해도 정의

로운 전환 정책이 포함되는 수준이다. 앞서 언급된 

탄소세·플라스틱세 도입이나 기본소득·참여소득 

같은 대안소득보장 담론 등은 생태사회정책과는 별

12) 예를 들면, 기후 전문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비판한다. 관련 논의를 이끌 사회적 합
의 구조, 구체적 재원과 예산 규모, 노동자 직접 지원 프로그램이 그것이다(정도영, 2025. 11. 17.). 

13) 구체적인 내용은 여유진 외(2025)의 제5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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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논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되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익 공유 모형은 생태사회정책 범

주 확장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후취약성’을 뛰어 넘는 대안들을 생태사회정책 

논의와 전략 설계의 프레임에 끌어들임으로써 대안

의 다양성과 혁신성, 전략 추진의 체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복·누락을 

막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며 부정합 요소를 줄임

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측면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창출할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 실현

가능성과 규범적 바람직성 기준을 하나의 프레임으

로 통합함으로써 단기 대안과 중장기 대안을 체계

적으로 구상하는데도 유리하다. 

둘째, 규범적으로든 현실적 불가피성으로든 간

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메가트렌드 변화는 우리 사

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생태사회적 접

근이 주류화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 정

부 들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 하지만 기존의 경제·성

장 중심 거버넌스와 정책 기조는 유지되거나 오히

려 강화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한 거버넌스로부터 

구상되는 미래 전략, 기본계획, 정책 등은 모두 이

러한 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좀 더 혁신적

이거나 대안적이고 포용적인 생태사회정책이 제기

되고 논의될 수 있는 토양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생태적 보호, 경제적 역량 강화, 사회적 

포용성 확보의 세 축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논의되

고 정책화되어야 한다. 녹색 거버넌스 내에 생태사

회적 접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성과 논의 

체계 형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다. 

셋째, 녹색 거버넌스의 연장선상에서 생태사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하다. 이는 학계-정책계-정치계 간의 연계를 통해 

생태사회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환류할 수 있

는 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생태사회정책이라 불릴 

수 있는 정책들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후·에

너지·환경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분절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정책이 전체 생

태사회정책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 어떠

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대상의 중복과 누락은 없는지, 다른 정책이

나 제도와의 상호작용이나 상충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큰 그림을 알기 어렵다.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한 제도나 정책이 무엇인지, 좀 더 혁신

적인 대안은 없는지, 전체적인 효과는 어떠한지 등

에 대해서도 인지하기 어렵고, 설사 인지한다 하더

라도 이를 제기할 명분이나 의지가 낮다. 따라서 

‘생태사회정책’이라는 우산 아래 포함될 수 있는 정

책과 제도와 연계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학계와 

정치계가 인지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

구, 집행, 평가,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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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최근으로 올수록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

와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불편을 감내하거나 비

용을 분담해야 한다. 탄소세나 플라스틱세 도입 등

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프랑스에서는 부유한 계층

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탄소세 인상을 추진한 결

과 ‘노란조끼 시위’를 촉발했고 세금 인상이 좌초됐

다(Chancel. 2023). 이와 같이, 지구적, 장기적으

로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엽적, 단기적으로 국

민에게 네거티브로 작용하는 정책 추진에서는 타 

정책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

라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채널을 열어두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기한 정책 제언이 실현

되기 위한 기반으로 생태사회정책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생태사회국가의 미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

하는 관련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생태사회적 접

근 혹은 생태사회정책은 학계에서도 새로운 도전 

영역으로 비교적 최근에야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

서 제시된 생태사회정책의 범주와 대안들은 잠정적

이고 다소 임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생태사회정책

을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범위와 경계

를 어느 정도 확정하는 연구가 향후에도 지속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한편으로는 규범적이고 사

회철학적인 논의와 연결 짓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

책 조합들의 효과와 실현가능성 등의 실증 연구들

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과 완결성을 갖춘 미래 전

략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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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he green transition are wide-ranging, affecting 
society, the economy, employment, and quality of life, and may lead in turn to what is 
known as “double and triple injustice.” Socioecological responses can be explored in 
several policy dimensions. Industrial policies such as emission trading schemes and 
carbon credit programs may prove effective. Labor market policies will need to focus on 
a “just transition,” while social welfare policies should prioritize support for those who 
are energy-poor or particular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t the taxation level, 
carbon and plastic taxes may be pursued. Basic allowance, participation income, and 
renewable-energy revenue sharing can be considered as forward-looking eco-social 
policy measures. Advancing responses to climate change will require a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co-social policy approach, the development of balanced 
governance and policy networks, broader public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nd 
continued evidence-building from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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